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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 

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 개정 후 비 고

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

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

①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

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

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.[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

주택도시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

확인가능합니다.]

  1. 구입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

4.69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

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

급된 금리에 0.2%p 가산하며, 1

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

금리에 3.0%p 가산 적용하기로 

합니다.

  2. 전(월)세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

이 3.45억원 기준으로 초과

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

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

0.1%p 가산하며, 1천만원 초

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

에 2.0%p 가산 적용하기로 

합니다.

   ※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(대환 포함)

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합니다

제9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

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

①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

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

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.[자산심사 기준은 

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에

서 확인가능합니다.]

  1. 구입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

4.8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

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

급된 금리에 0.2%p 가산하며, 1

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

금리에 3.0%p 가산 적용하기로 

합니다.

  2. 전(월)세자금대출 :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

이 3.37억원 기준으로 초과

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

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

0.1%p 가산하며, 1천만원 초

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

에 2.0%p 가산 적용하기로 

합니다.

   ※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(대환 포함)

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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